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5. 10.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1항 관련)

1. 과징금의 부과기준

가. 사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2호의 기본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따른 기본

과징금 금액에 다음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

1) 사업정지 3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2) 사업정지 6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60

3) 사업정지 9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

4) 사업정지 1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0

나. 사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2호의 기본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따른 기본

과징금 금액에 다음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

1) 사업정지 3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

2) 사업정지 6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3) 사업정지 9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60

4) 사업정지 1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

2. 기본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매출액 대비 과징금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

사업자

회선설비

보유

사업자

회선설비

미보유

사업자

1) 등록ㆍ인가 시에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2/100

2)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명

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매출액의

2/100

3)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

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2
매출액의

1/100

4) 법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

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

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3
매출액의

1/100

5)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

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5
매출액의

1/100

6)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이

용약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2/100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

나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6호, 법

제27조제1항제4호, 법

제52조제5항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1/100



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

사업자

회선설비

보유

사업자

회선설비

미보유

사업자

1) 등록ㆍ인가 시에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10억원 4억원

2)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명

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8억원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같

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

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

간을 말한다)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4호 8억원 2억원

4)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

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

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2 1억원

5) 법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3 1억원

6)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

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5 1억원

7)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이

용약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억원 2억원

8)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

나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6호, 법

제27조제1항제4호, 법

제52조제5항

8억원 2억원 1억원


